
1. 관련근거

가. 사규관리규정 제7조(조정·심의), 제8조(절차), 제9조(시행)

나. 회계-3457(2024. 3. 20.) ‘물품관리규정 공포 요청’

2. 제56회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규를 다음과 같이 확정·공포합니다.

사 규 명 운용부서 구분 공포일 시행일

물품관리규정 회 계 부 개 정
본건최종결재

권 자 결 재 일
사규 내 부칙 참조

* 추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 공시

붙임 물품관리규정 개정 전문 1부. 끝.

"행복한 미래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"

서울에너지공사

수 신 받는곳참조

(경유)

제 목 물품관리규정 개정 확정·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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